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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
명된 사람이 맡을 공직을 수행
해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
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
는지를 검증한다. 
 



현 청문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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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문회의 
문제점 

자료출처 
경향신문 

전채의 60% 

불과 
20%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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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⑦국가기관은 기관 당 3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다. 
1.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⑧자문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문성평가기준안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자문단의 인선은 입법부가 선출하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가. 국방자문위원단에는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 남북통일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나. 경제자문위원단에는 금융전문가, 세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다. 복지자문위원단에는 인권전문가, 국민권익전문단, 양성평등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라. 환경자문위원단에는 환경오염전문가, 생화학전문가, 생태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9인으로 하며 
 제 3조 7항에 제시되어있는 국가기관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한다. 

조항 신설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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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에 

조항 삭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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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회부된 날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까지를 인사청문 활동기간으로 지정한다.  

조항 개정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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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경과보고서는 자문단의 전문성평가기준안 및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감사합니다. 
Q and A 


